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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[헌법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

 

정원 변호사 | 박수정 변호사 

 

1. 개정 이유 

 

기존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습니다.  

그런데 이에 따르면 헌재가 과거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대 상황, 국민 법 감정 변화 등의 사정변경

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지적되

었습니다.   

 

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여,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

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한다는 것이 이번 

개정의 목적입니다. 

 

2. 주요 내용 

 

위헌 결정을 받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, 해당 법률 또

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다음날로 소급하

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(제47조 제3항 신설). 

 

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

 

3. 파급 효과 

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s_part=d_name&s_str=정원&idx=85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s_part=d_name&s_str=박수정&idx=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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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11월 위헌 결정을 하였습

니다.  법 개정에 따라, 2002년 1월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

되었습니다.  현재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인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, 종래 합

헌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

 

4. 다운로드 : 「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」 
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49_201405/data/download/law14.pdf

